
□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 후 위법사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이 적발시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산군 환경과(환경지도팀 041-339-7513, 
청소행정팀 041-339-75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축산과
1. 예산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신청하신 국민신문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①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의학대금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하는자는 

같은법 제46조(벌칙)에 의하여 고발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발시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②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나 

혐오감이나 인한 방법으로 도살처리하면 아니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 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에 적발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③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의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가축)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로 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것 입니다.

3.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산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T.041-339-783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체육과
1. 예산군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신고하신 개고기 취급 업소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관내 개고기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 추진 중에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제44조(영
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견 시 적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
요한 경우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041-339-7483)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